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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131호, 2022. 12. 27. 일부개정]

기존 직업안정법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(신문, 잡지,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·구직 정보 등 직업

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)의 구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

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그간 직업정보매체들이 불법적인 내용의 구인광고를 여과 없이 게재하는 등(예컨대 보이

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‘ㅇㅇ법률사무소’ 등 마치 정상사업장인양 위장

하여 게재)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.

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인자의 기업정보를 확인

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,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구인자의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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